
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정인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

번호
554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발 의 자 :
찬 성 자 :

이정인 의원 (1명)
이상훈, 이승미, 권순선,
전병주, 박순규, 여 명,
이성배, 신정호, 김소영,
전석기, 박기재, 김인호,
임종국, 김창원, 안광석,
노승재, 이태성, 홍성룡,
문병훈, 채유미 의원 (20명)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」에 따른 유니버설디

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

구성함에 있어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골자

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(안 제9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며, 장애인이 반드시 포

함되도록 한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 행 개 정 안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ㆍ② (생

략)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ㆍ② (현행

과 같음)

③ 위원은 공간, 산업, 시각, 서비

스, 범죄예방, 유니버설, 경관디자

인 및 건축, 조경, 구조, 교통, 사회

학, 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

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

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

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 위촉하며, 장애

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.

1. ∼ 7. (생 략) 1. ∼ 7. (현행과 같음)

신ㆍ구조문대비표


